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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이용 신청 시 서울시민

과 타 시도 주민이 동일한 여건에서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예

약이 어려워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

○ 이에, 캠핑장 이용 시 서울시민에게 우선접수 편의제공 및 10% 내에

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」제3조 별표 1 제2호가목의 야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

예약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


나.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

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












